
사천시체 시 리운 조 개 조 안 심사보고

(의안번  34  2002. 8. 17)

   원 회
2002. 9. 14(토)

1. 심사경과

가.2002. 8. 17 사천시장 출

나.2002. 8. 19 원회 회부

다.2002. 9. 11. 사천시의회 69회 임시회 1차 원회 상

2. 안 명요지(체 시 리사업소장 종 )

가. 안이

  ◦ 류 , 상 도요  인상에 른 사천시 실내 장 이용료(개인단체)를 인상하여 

1일회원을 월회원 로 도함 로  자폭 해소에 여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  (1) 사천시체 시 리운 조  10조 2항에 의한 사용료는 본사용료, 용사

용료, 연습사용료, 부 시 사용료 다음에 장이용료를 추가삽입

   (2) 장 이용료(개인, 단체)를 인상 조 (별표1)

3. 검토보고 요지( 원 명돈)

ㅇ 본 개 조 안  사천시체 시 리운 조  10조 2항에 “ 장이용료”를 추가 삽입

하고, 장 이용료 인상  1999년 7월 5일 개 이후 재까지 동결 었 나 상

도, 요  상승 등의 인상요인 로 이용료를 1일 회원 이용료만 인상하여 장 

운  자폭을 해소코자 하는 것 로  해당조  개  실에 맞고, 법 인 

 없는 것 로 사료 .

4. 질의 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 의견 : 없음




